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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혁신제도의 공진화 모델

*

손강호*·박영택**

I. 서론

혁신은 해가 갈수록 그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에게 혁신에 대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오고 있으며, 지속

적인 혁신을 통해서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혁신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기업혁신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혁신이란 더 이상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혁신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Satell, 2013). 다시 말해, 혁신은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추진력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

해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즉, 기업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Satell, 

2013; Tao et al, 2010). 이러한 기업혁신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GE, General Electronic Company, 2014; Dolfsma & Seo, 2013; Schumpeter, 1934, 1942).

GE(2014)가 260개국 3,200명의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보고서인 ‘GE Global Innovation 

Barometer 2014’를 살펴보면, 기업의 리더들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정

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많다면서, 특히 공공자금이나 인센티브 혜택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는 상당한 장벽이 있다고 말

하기도 한다.

각 정부는 이러한 기업혁신을 통한 성과가 해당 기업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Dolfsma & 

Seo, 2013). 그런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한다거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든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당국의 무지함 등이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기업의 혁신을 보

장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공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어떤 나라든지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져야 있어야 하고, 성공한 나라일수록 이러한 혁신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져 있기 마련이다(Barbosa & Faria, 

2011).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의 상당수가 국내 기업에 의해

서 최초로 개발되어졌다. 하지만 그 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해외 기업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디지털타임스, 2014가).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혁신지원제도 미비와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14나).

이에 대해서 최근의 대표적인 두 사례인 ‘우버엑스’1)**와 ‘카카오톡 검열’2)*** 상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 손강호,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 031-290-7594, theskh@gmail.com
** 박영택,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031-290-7594, ytpark@gmail.com
1) 만26세 이상의 상태 양호한 차량을 소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누구나 우버의 기사로서 활동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앱

2) 대통령의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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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책과 제도를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

의 핵심은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자의 선택폭을 넓혀줌으로써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해서 앱설치를 차단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KBS, 2014가). 이에 대해서 최근 KBS(2014가)는 ‘[이슈&뉴스] ‘우버’, 혁신? 불법? 

직접 이용해보니...’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하면서 인터뷰한 전문가의 답변을 보면, ‘그동안 만족할 수 없

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민

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공유경제를 실현하며, 혁신으로 여기지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제도

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더욱 어처구니없는 태도는 대통령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지나치다는 발언’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책은 찾지 않고 주요 포털사이트의 특정 단어를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

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내린 결

론이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꾸려 ①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② 국가적 대형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③ 공직자

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실시간 감시를 

통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뉴시스, 2014).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외국 기업의 메신저로써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3)*을 시작했고, 그 수는 이미 250만명을 넘어섰다

고 한다(KBS, 2014나; 노컷뉴스, 2014).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 혁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카

카오톡’이 창업이후 최대의 위기를 만나면서 제2의 싸이월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한국

일보, 2014).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기업혁신과 혁신지원제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Nonaka와 Takeuchi(1995)의 지식창조이론을 활용해서, 기업혁신과 

제도 간에 지속적인 공진화 혁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정부의 제도 도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II. 본문

1. 기업의 혁신

Schumpeter(1934, 1942)는 기업이 혁신의 출발점이자 혁신의 주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혁신이 가장 좋은 수단이 되며, 결국 혁신이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작은 진전을 이루면서 연속적인 

적응(adjustment)을 통한 변화와 성장은 혁신(new phenomenon or development)이라고 부르기 힘들다고 설

명한다.

또 그는 기업혁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생산(to produce)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생산

검찰이 사이버 상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단하겠다고 발표

3)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메신저 등의 이용자들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감청권(사이버 검열)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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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용할 수 있는 물질(materials)과 힘(forces)을 결합하는 것(to combine)이라고 한다. 그리고 혁신은 비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누구나 발전이라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새로

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the carrying out of new combinations)’이 바로 혁신이라고 한다. 다음은 Schumpeter

가 말하는 혁신의 5가지 유형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ⅰ) 새로운 제품의 출시

(ⅱ)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ⅲ) 새로운 시장의 출현

(ⅳ) 새로운 원재료의 공급

(ⅴ) 새로운 조직의 형성

그리고 그는 혁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프레임워크(institutional framework)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연구소와 같은 연구개발조직을 통한 혁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Utterback와 Abernathy(1975)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

다. 제품혁신은 사용자나 시장의 요구를 상업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정혁신은 결국 생산성 향상에 달려있으며 진화적 패턴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공정혁신은 3단계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경쟁으로 인해 통제되지 않는(uncoordinated) 단

계에서, 효율적으로 전문화 되어가는(segmental)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체계화 되어가는

(systemic)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한다.

Damanpour와 Gopalakrishnan(1998)은 기업혁신의 두 가지 핵심은 경영적 혁신(administrative innovations)

과 기술적 혁신(technical innovations)이라고 말한다(Daft, 1978). 기술적 혁신은 제품, 서비스, 생산공정 등의 

관련 기술에 적용 되는데, 기업조직의 근본적인 작업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서 기술혁신을 통해서 제품혁

신이나 공정혁신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Daft, 1978; Damanpour and Evan, 1984; Knight, 1967). 또 

경영적 혁신은 기업의 조직구조 및 행정처리와 관련이 있어서 근본적인 작업 활동과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고, 

오히려 경영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Daft, 1978; Damanpour and Evan, 1984; 

Kimberly and Evanisko, 1981).

Nonaka와 Takeuchi(1995)는 기업이 지식창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외부의 축적된 지식을 내부로 받아들여서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게 된다고 한다. 또 반대로 기업 

내부에서 개발한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 등의 형태로 기업 외부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바

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게 되는데,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만 경쟁력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덧붙인다.

최근 Christensen(2009)은 ‘The Innovator's Dilemma’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초우량기업의 혁신에 관한 이

야기를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 확보에 노력했고, 고객의 요구에도 전사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으

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했음에도 시장 지배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초우량기업들이 ‘왜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성과 파괴적 혁신 전략에 대해서 다양

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정부의 혁신제도

최근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며, 이끌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대한

민국 정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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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을 근거로 해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

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경우 조세지원, 금융지원, 출연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구매

지원 등 7가지로 상세하게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4). 이러한 혁신지원제도(이하 ‘혁신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Mytelka와 Smith(2002)는 각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정부 프로그램을 찾아내

고, 이를 통해서 혁신이 모양새를 갖추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간다고 말한다(Nelson & Winter, 1982). 

반대로 정책 담당자(policy makers)들은 기업혁신을 위한 지식을 넓혀가고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혁신과 정책의 관계는 예전부터 존재했었고, 이제는 해가 거듭해갈수록 혁

신분야의 연구에서 점점 중심이 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혁신이론과 혁신정책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

켜서 공진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Whitley(2002)는 혁신역량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였는데,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제도적 프

레임워크에 따라 혁신역량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과 같이 제도적인 

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국가에서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점

진적 혁신이 더욱 효과적이고,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지배적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경

제(Liberal Market Economy)에서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분야에서의 비연속적인 혁신이 오히려 효

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두 시장경제하에서 혁신과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조직, 기업의 우선사항과 전략, 기술변화의 패턴 등 이들 사이의 관련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tam과 Nooteboom(2010)은 정부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며, 또 없애기

도 하는데, 그렇다면 혁신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바로 기업가정신

을 자극해서 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론적 뒷받침과 경험적 입증을 통해서 제

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혁신 목표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며, 필요 없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림 1)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혁신의 사이클에 따라서 적절

하고 필요한 제도를 제시한다. 혁신의 초기단계에는 지적재산권과 중소기업혁신 프로그램을, 상업화 이후 확

산과 통합의 단계에서는 고용보호와 경쟁정책을, 또 혁신이 일반화되는 단계에서는 또 다시 고용보호가 필요

하고, 차별화되는 단계 이전에 비경쟁 계약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림 1) 혁신 사이클에 따른 제도, Stam & Nooteboo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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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arbosa와 Faria(2011)는 혁신활동이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혁신을 이루게 될 나라는 이미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져 있으며, 제도는 혁신을 생산하는 하나의 

독립체라고 규정한다. 그들은 실증분석의 결과, 제품시장과 노동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는 혁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신용이 발달된 시장은 혁신을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Dolfsma와 Seo(2013)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기업혁신을 제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특징에 맞

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형을 분류해서 제시하는데, 기술의 속성이 누적

적인지 아닌지로 나누고, 또 기술 파급효과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나누어서, 2×2 행렬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Romanticism,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Schumpeter mark Ⅰ, Schumpeter 

mark Ⅱ’로 이름을 짓고, 각각의 기술특징에 맞는 산업기술과 함께 거기에 맞는 정책 및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기술특징에 따른 정부의 기술개발 촉진정책, Dolfsma & Seo(2013)

기술의 속성

비

시장에서의 

효과

낮음

Romanticism

[제약, 화학공학, 내연기 , 자사진, 나노기

술, 태양 지 등]

1. R&D를 한 재정지원  세 공제

2. 학  연구기  지원

3. 신 인 기술을 상업화하고자하는 기업에 

한 지원

4. 신 바우처

5. 신  기업가정신의 자극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소 트웨어, 원자력, 이 린 기술, 

반도체 등]

1. 지역클러스터 진

2. 보조   세 공제를 통해서 기술 

업그 이드 장려

3. 여러 조달 정책들

4. 신 개업( 로커리지)

높음

Schumpeter mark Ⅰ

[자동차, 신, 화, 철도, CDMA, IP기술, 

자망 등]

1. 지 재산에 한 제3자의 근용이

2. 기술 간에 통일된 표  진 는 호환성 

요구

Schumpeter mark Ⅱ

[WCDMA, IP-TV, 음성통신, ICT하드웨

어, 자기술, 고속열차, 항공우주기술, 

기자동차 등]

1. lock-in44)* 방지 독과  지법

2. 산업규제 완화

3. 시장 자율화

4. 표  세   강행

5. 지 재산권 제도 유연성 제고

3. 혁신체제

우리는 앞서 기업의 혁신과 혁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혁신의 주체인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형태를 

살펴보았고, 혁신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제 기업혁신과 혁신

제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혁신이 펼쳐지는 혁신의 장, 즉 혁신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가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혁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는데, 국가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척시키고, 이를 혁신으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다(정선양, 1996). 

1970년대의 복잡한 경제위기 속에서 경쟁국의 특별한 성과를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4) 기존 시스템에 대한 대체비용이 워낙 커서 기술 전환을 하지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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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과 함께 혁신 프로세스의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이론이 발전했으며, 이는 정부 기관이 과거에 공공정책

의 목적과 수단과 관련해서 이단적 아이디어로 여겨졌던 프레임워크을 만들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기 유럽

에서는 정책 담당자가 RTD(research &　technology development)와 혁신 정책을 단순한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Mytelka & Smith, 2002). 특히 기

술적으로 뒤져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게 된 것이다(Lundvall, 1992; 정선양, 1996).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국가혁신체제(National System of Innov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Freeman, Lundvall, Nelson 등이 있다. Freeman(1987)은 혁신체제(System of Innovation)

라는 개념을 그의 저서인 ‘Technology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를 통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

서 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Lundvall(1992)은 국가혁신체제를 국가 내에서 혁신에 관계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관들을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으로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적 학습(interactive learning)을 

통해서 혁신이 창출된다고 주장을 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은 상호학습이론(interactive 

learning theory)에 근거해서 사용자-공급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Nelson(1993)은 산

업별 R&D에 있어서 국가적 시스템의 구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특히 기술혁신의 성과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특허제도, 정부정책, 대학 등의 제도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Freeman, 

Lundvall, Nelson 등에 의해 기술혁신과 혁신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단초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선양(1996)이 혁신과 제도는 상호작용적 학습(interactive learning)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기술적 학습(technical learning)과 제도적 학습(institutional learning)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상호

작용적 학습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기술변화와 제도적 변화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두 변화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해서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설명하고 있다.

정선양의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혁신과 제도에 대한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해서 한 국가내의 

지식을 차츰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로부터 혁신의 방향으로 기술

적 학습이 일어나 기술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반대로 혁신 및 기술로부터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제

도적인 학습이 제도적인 구성을 변화시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해

서 나타나는 기술변화와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유지된다. 따라서 혁신과 제도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국가와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혁신과 제도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림 2)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 정선양(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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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업과 제도의 공진화 혁신모델

1.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와의 관계모형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혁신체제는 공통적으로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Freeman(1987)은 국가혁신

체제를 정의하면서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하였고, Lundvall(1992)은 ‘제도가 국가혁신체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며, Nelson과 Rosenberg(1993)는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강

조하였다(성태경, 2005). 기업혁신과 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혁신체제론은 혁신과 학습과정의 

분석에 중심을 두며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구영우 등, 2012; Edquist, 2005).

하지만 아직까지 혁신체제에서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명확한 개념이 정립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체제이론은 분석단위의 부적절성, 동태적 분석의 미흡, 제도적 결정론에 

빠질 우려, 이론적 엄밀성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구영우 등, 2012).

정선양(1996)의 연구를 보면, 혁신과 제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상호작용적 학습이라고 일컫는 

기술적 학습과 제도적 학습을 통해서 기술변화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과 제도가 상호 간에 어떠

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그림 3)을 통해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와의 관계 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3)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와의 관계 모형

기업혁신이 일어나면 혁신의 결과물로 인해서 새로운 혁신제도에 대한 요구가 생겨난다. 즉 제도의 개정이

나 새로운 제도의 제정에 대한 요구가 생겨난다(① Requirement to Reform). 그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받아들

여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혁신제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20세기 말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기반의 ‘e’ 혁신이 왔을 때,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미래

창조과학부, 법무부, 1997)가 마련한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5)* 이 법에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서 인증, 인력양성, 국제협력, 조세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착용형 기기(Wearable Computing Device)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2년 150만

대, 2013년에는 620만대로 317% 성장을 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8.4%씩 증가해 오는 2018년 출하량 

규모가 1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DC,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어 혁신을 확산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생긴다.

특히 미국에서는 착용형 기기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다. 

5) 2012년 9월 ｢전자거래 기본법｣은 법안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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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경찰이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경제투데이, 2014). 반면에 뉴욕경찰은 경찰업무에 구글 글래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

기 위해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2014). 이 정도면 제도에 대한 정비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일 것이

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4년 8월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기업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 새로운 혁신제도가 

생겨나게 되면, 결국 그 자체로 새로운 경로를 생성(② Path Creation)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만들어진 혁

신제도에 대해서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데, 새로운 혁신제도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홍보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각 기업은 또 다른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제도라고 하는 익숙한 

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혁신활동을 하게 된다. 즉 기업은 제도에 경로 의존성(③ Path Dependency)을 가지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혁신제도는 기업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자극하게 된다(④ Accelerate & 

Stimulate).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혁신과 혁신제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

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처럼, 제도도 기업혁신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진화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구영우 등, 2012; Mytelka & Smith, 2002). 다시 말해서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제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발전을 통해서 공진화하고 있다.

2. 노나카의 지식창조 이론

Nonaka와 Takeuchi(1995)는 기업 지식창조의 근본적인 모델을 찾는 연구에 주력해오고 있다. 그는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 기업과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창조는 지속

적인 혁신을 가져오며, 지속적인 혁신은 자연스럽게 경쟁우위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지식창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지식은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암묵지는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지식으로써 개인의 경험에 내

재해 있는 개인적인 지식이며, 개인적인 신념·생각·가치체계 등 무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형식지는 

암묵지와는 반대로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문법적인 진술·수학적 표현·규격·메뉴얼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지식인 암묵지와 형식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 두 지식의 상호작용이 지식을 창조하는 역동성의 열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림 4)는 지식전환 4개 모드

인데, 암묵지와 형식지가 서로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공동화(Socialization) 현상, 표출화(Externalization) 

현상, 연결화(Combination) 현상, 내면화(Internalization) 현상을 통해서 기업의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암묵지가 또 다른 암묵지로로 변하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공동화는 획

득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생각과 관련시키기도 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정신모델이나 기술 등의 암묵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음은 표출화 현상인데, 암묵지가 형식지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암묵지가 구체적

인 개념인 형식지로 변하면서 암묵지가 구체화되고 은유·유추·개념·가정·모델 등이 형태를 잡아가게 된다. 우

리가 어떤 이미지의 개념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표현 사이에 종종 부적절하고 불일치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갭이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과 사고를 증진

시켜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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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onaka와 Takeuchi(1995) 지식전환 4개 모드

공동화와 표출화를 거친 후, 형식지에서 또 다른 형식지로 전환하면서 연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연결화는 

개념을 체계화하여 지식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된다. 이 모드의 지식전환에는 다른 형태의 형식지들을 결합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문서·회의·전화·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결합한다. 형식지를 분

류·추가·결합하는 방법으로 기존 정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지식창조는 주로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은 실천을 통한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동화·표출화·연결화를 

통해 얻은 경험이 공유된 정신모델이나 기술적 노하우의 형태로 개인의 암묵지로 변화할 경우 매우 가치 있

는 자산이 되는데, 지식을 말로 표현하고 문서나 매뉴얼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문서를 통해

서 개인은 자신들의 경험을 내면화하여 암묵지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3.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창조

이제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와의 관계를 노나카의 지식창조론에 대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혁신은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혁신의 결과물인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

화 현상이 생겨난다. 이 공동화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제도가 고쳐지도록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Requirement to Reform). 기업혁신이 혁신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

어지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는 표출화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경로 생성(Path Creation)이 되

는 것이다.

새로운 혁신제도가 생기면, 기존의 혁신제도와 만나는 연결화 현상을 통해 제도를 체계화하여 지식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새로운 혁신제도와 관련된 시행령도 만들고 지원기관을 선정하며, 기존 혁신지원제도와의 관

계를 조정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체계화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또 정부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기업에게 알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은 제도라는 경로에 의존(Path Dependency)해서 혁신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체계화된 혁신제도가 기업혁신활동으로 변화하면서 내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각 기업은 체계화된 지식을 학습으로 각 기업의 자산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혁신지원 제도

의 실천을 통해서 기업혁신으로 옮겨지게 되는 내면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혁신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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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극하게 된다(Accelerate & Stimulate).

(그림 5)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의 혁신창조 모델

IV. 토론 및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혁신체제론은 혁신의 핵심적 주체인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혁신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명수 외, 1997; Teubal, 1998; 송위진, 2006). 하지만 혁신체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업과 정부 사이의 관계, 즉 기업혁신과 혁신제도와의 관계만

을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 제도의 본질은 혁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기능은 혁신과 관련된 정보제공

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과정에서 갈등과 협력을 조정하며, 혁신과정에 참여하고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Edquist, 1997). 전통적인 기술혁신모형은 R&D보조금 지급이나 해외기술의 습득 등과 같은 공

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혁신체제에서는 수요측면의 혁신요인과 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성태경, 2005). 이제는 기술경영의 측면에서 혁신과 제도와의 관계를 보다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혁신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제도의 마련을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혁신이 일어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

(Requirement to Reform)하게 되고, 이 요구에 응해져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서 경로 생성(path creation)

이 이루어진다. 기업은 제도라는 익숙한 경로에 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가질 것이고, 결국 혁신제도는 

기업의 혁신을 자극하고 가속화시킨다(Accelerate & Stimulate).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반적으로 기업혁신을 통해서 기술 지향(technology push)이 생겨나고, 반면에 정부

는 제도를 만들면서 시장 견인(market pull) 정책을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디지털타임스(2014)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한다. 기업혁신의 노력으로 세계 최초 기

술을 내어놓고도 정부의 정책부재로 시장주도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마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다. 아래 <표 2>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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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기술 최초 상용화 사례 및 시장실패 요인, 디지털타임스(2014나)

세계최  상용화 시장 주도권

MP3

이어

1997년 벤처기업 디지털게이트가 최  

상용화

특허권, 시장에 한 인식 부재로 애  

아이팟에 주도권 내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001년 싸이월드 미니폼피 SNS 첫 선
모바일 시  응 미비와 기업 의사결정 

지연, 페이스북에 시장 내어

스마토폰
2003년 삼성 자가 미츠(MITS)로 최  

상용화

MS의존, 이통사 견제로 애 , 구 에 시장 

내어

4세  

이동통신

(와이 로)

2006년 삼성 자, KT텔 콤 상용화
음성없이 데이터만 탑재하도록 규제해 

LTE에 주도권 내어

모바일 

결제

2000년 다날, 휴 화 결제 서비스 최  

출시

국내 공인인증서 등 규제 속 성장 한계 착, 

페이팔 성장 속 알리페이, 애 페이 등 

경쟁자 등장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착용형 기기(Wearable Computing Device)도 어느 나라가 먼저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혁신제도를 도입하게 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만약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가 세계시장의 패권

을 잡는 행운을 누릴 지도 모른다. 사실 아직도 논란이 많은 황우석박사의 경우도,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과학적 차원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률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일찍이 마련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혁신과 혁신제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상승작용을 하고 공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을 보다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보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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